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한양대학교 -

심 사 보 고

의안
번호

3110
2025년 9월 1일

도 시 계 획 균 형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25년 8월 11일

다. 회 부 일 : 2025년 8월 14일

라. 상 정 일 :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5년 9월 1일 상정·의결 (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가. 제안이유

○ 한양사이버대 교사시설 확충(사이버3관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

(2019.12.)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자연대학관 내 부족한 강의실

확보를 위한 증축 계획을 반영하고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

고자 함

나. 안건내용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조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학 교
대학
(한양

대학교)

제1
캠퍼스

행당동 17번지 
일대

411,356 증) 4,939 416,295
서고시 
제60호 

(1975.5.1)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자연경관지구제2
캠퍼스

사근동 223번지 
일대

108,906 - 108,906

합 계 520,262 증) 4,939 525,201

    2)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한양대학교
∙ 제1캠퍼스 
  면적 : 증) 4,939㎡

∙ 3구역 한양사이버대학교 사이버3관 신축을 위한 용적률 
확보를 위해 행당동 23-1전, 산22-1임 필지 학교 추가 

  (증 4,939㎡, 18구역)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1) 구역계획

캠퍼스 구 역 구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제

1캠퍼스

관리 일반관리구역

① 93,909 - 93,909 

② 16,118 - 16,118 

③ 97,387  - 97,387  

④ 70,610  - 70,610  

⑤ 57,374 - 57,374

유지

상징경관구역 ⑥ 11,403 - 11,403

외부활동구역

⑦ 5,847 - 5,847

⑧ 20,241 - 20,241 

⑨ 4,835  - 4,835  

보전 녹지보존구역

⑩ 18,095 - 18,095 

⑪ 15,537  - 15,537  

⑱ - 증) 4,939 4,939 금회 추가 구역

소 계 411,356 증) 4,939 416,295

제

2캠퍼스

관리 일반관리구역

⑫ 13,068 - 13,068 

⑬ 31,406  - 31,406  

⑭ 25,468  - 25,468  

유지 외부활동구역 ⑮ 9,090 - 9,090 

보전 녹지보존구역
⑯ 26,213 - 26,213

⑰ 3,661  - 3,661  

소 계 108,906 - 108,906

합  계 520,262 증) 4,939 525,201



2) 밀도계획 (건폐율)

구분 용도지역
밀도산정 기준면적(㎡)

조례 
건폐율(%)

사용 
건폐율(%)

관리 
건폐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1
캠퍼
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235,059 증)15,209 250,268 30 30 27.48 26.4 30 30
비오톱1등급

(11,588㎡)해제

제2종
일반주거지역

164,709 증)1,318 166,027 60 60 33.72 33.7 35 35

소 계 - 증)16,527 416,295 - 42 - 29.3 - 32

제2
캠퍼
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18,985 - 18,985 30 30 4.04 4 20 20

제2종
일반주거지역

89,921 - 89,921 60 60 16.21 16.2 20 20

소 계 - - 108,906 - 54.8 - 14.1 - 20

합 계 - 증)16,527 525,201 - 44.6 - 26.1 - 29.5

※ 18구역(4,939㎡) 시설결정 추가

※ 제1캠퍼스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지(11,588㎡)에서 서고시 제2015-157
호 개별비오톱 2등급으로 변경됨

※ 국토계획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용도지역별 관리건폐율 구분



3) 밀도계획 (용적률)

구분 용도지역

밀도산정 
기준면적(㎡)

비오톱
1등급지(㎡)

조례 
용적률(%)

사용 
용적률(%)

관리 
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1
캠퍼
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235,05
9

증)15,209 250,268
11,58

8
- 150 150

146.6
7

140.7 150 150
비오톱1등급
(11,588㎡)

해제

제2종
일반주거지

역

164,70
9

증)1,318 166,027 - - 200 200
198.1

3
198.2 200 200

소 계 - 증)16,527 416,295 - - - 169.9 - 163.6 - 169.9

제2
캠퍼
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18,985 - 18,985 - - 150 150 20.81 20.8 88 88

제2종
일반주거지

역
89,921 - 89,921 - - 200 200 80.67 80.7 88 88

소 계 - -
108,90

6
- - - 191.3 - 70.2 - 88

합 계 - 증)16,527 525,201 - - - 174.4 - 144.3 - 152.9

※ 18구역(4,939㎡) 시설결정 추가

※ 제1캠퍼스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지(11,588㎡)에서 서고시 제2015-157
호 개별비오톱 2등급으로 변경됨

※ 국토계획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용도지역별 관리용적률 구분



4) 구역별 밀도계획 (용적률)

캠퍼스 구분 구역

밀도산정
기준면적(㎡)

조례용적률(%) 사용용적률(%) 이전용적률(%) 관리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

1

캠

퍼

스

일반

관리

① 93,909 93,909 177.49 177.5 202.93 202.9 +25.77 +25.8 203.26 203.3

② 16,118 16,118 157.89 157.9 190.99 191.0 +74.20 +74.2 232.09 232.1

③ 97,387 97,387 157.82 157.8 182.06 192.4 +24.36 +34.6 182.18 192.4
한양사이버대학교 

사이버3관 금회 신축,
자연대과학관 증축

④ 70,610 70,610 197.43 197.4 223.11 223.5 +25.87 +26.1 223.31 223.5

⑤ 57,374 57,374 158.96 159.0 172.84 172.8 +19.93 +19.9 178.89 178.9

상징

경관
⑥ 11,403 11,403 151.32 151.3 116.96 114.8 -34.36 -34.4 116.96 117.0

교수연구동후면지하
주차장 오기로 인한 

구역이동
(⑥구역→④구역)

외부

활동

⑦ 5,847 5,847 150.00 150.0 8.03 8.0 -141.97 -142.0 8.03 8.0

⑧ 20,241 20,241 163.91 163.9 7.01 7.0 -155.92 -155.9 7.99 8.0

⑨ 4,835 4,835 200.00 200.0 4.31 4.3 -195.69 -195.7 4.31 4.3

녹지

보존

⑩ 6,507 18,095 150.00 150.0 - - -150.00 -65.1 - -

비오톱1등급지

(11,588㎡)

→ 개별비오톱 2등급

⑪ 15,537 15,537 173.41 173.4 1.86 1.9 -171.55 -171.5 1.86 1.9

⑱ - 4,939 - 163.3 - - - -163.3 - - 금회 추가 구역

소 계 - 416,295 - 169.9 - 163.6 - - - 166.3

제

2

캠

퍼

스

일반

관리

⑫ 13,068 13,068 195.48 195.5 197.54 197.5 +9.52 +9.5 205.00 205.0

⑬ 31,406 31,406 200.00 200.0 74.54 74.5 - - 125.00 125.0

⑭ 25,468 25,468 199.32 199.3 106.35 106.4 - - 115.00 115.0

외부

활동
⑮ 9,090 9,090 200.00 200.0 - - - - - -

녹지

보존

⑯ 26,213 26,213 166.70 166.7 0.69 0.7 -4.75 -4.8 0.69 0.7

⑰ 3,661 3,661 200.00 200.0 - - - - - -

소 계 - 108,906 - 191.3 - 70.2 - - - 87.7

합 계 - 525,201 - 174.4 - 144.3 - - - 150.0

※ 제1캠퍼스 10구역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지(11,588㎡)에서 서고시 제
2015-157호 개별비오톱 2등급으로 변경됨



5) 높이계획

구분 구역
높이(m)*

비고
기  정 변  경

1

캠

퍼

스

1 • 지표로부터 최대 12m~55m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12m~55m 이하 일반관리구역

2 • 지표로부터 최대 28m~35m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28m~35m 이하 일반관리구역

3 • 지표로부터 최대 12m~28m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12m~28m 이하 일반관리구역

4 • 지표로부터 최대 12m~45m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12m~45m 이하 일반관리구역

5 • 지표로부터 최대 20m~35m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20m~35m 이하 일반관리구역

6 • 지표로부터 최대 20m~28m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20m~28m 이하 상징경관구역

7 • 지표로부터 최대 20m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20m 이하 외부활동구역

8 •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외부활동구역

9 •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외부활동구역

10 • 건축배치불가 • 건축배치불가 녹지보존구역

11 • 건축배치불가* • 건축배치불가* 녹지보존구역

18 - • 건축배치불가 녹지보존구역

2

캠

퍼

스

12 • 지표로부터 최대 28m~45m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28m~45m 이하 일반관리구역

13 • 지표로부터 최대 28m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28m 이하 일반관리구역

14 • 지표로부터 최대 28m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28m 이하 일반관리구역

15 •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외부활동구역

16 • 건축배치불가* • 건축배치불가* 녹지보존구역

17 • 건축배치불가 • 건축배치불가 녹지보존구역

*현황 건축물에 한해 유지

6) 변경 건축물 조서

구역

번호
연번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 연면적

층수

(지하) 비고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변경

③

1
한양사이버

대학교
사이버3관

- 1,082 - 446 - 8,228 - 8,541 - 5,383 - 2,746 - 6(3)
금회 

신축

2
자연대
과학관

3,114 3,384 - - 23,40525,315 - - 20,08121,971 - - 2/7 2/7
금회 

증축

합 계 3,114 4,466 - 446 23,40533,543 - 8,541 20,08127,354 - 2,746



다. 도시관리계획 사항

ㅇ 용 도 지 역

- 대학 : 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경관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ㅇ 도시계획시설 : 학교

라. 주민 의견 청취 사항

ㅇ 의견청취기간 : 2025. 7. 31. ~ 8. 14.
ㅇ 게 재 신 문 : 서울시보 제4082호(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305호)

ㅇ 열 람 장 소 : 서울시청 시설계획과, 성동구 도시계획과

마. 관련부서 검토의견

협의부서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서울시
수변감성
도시과

∙ 공통사항
 ○ 기후변화 대응 및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위해 

개발로 인한 물순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영향개발기법(LID)과 
유휴물자원 활용체계를 계획에 반영

 

▸사업 인허가시 협의하겠음

반영

∙ 빗물관리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제8조, 제9조에 따라 대지면적 1,000제
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은 
사업구역 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
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사업의 인·허가전 해당 
자치구 물순환 주관부서에 사전협의하여야 함 

 

▸관련 규정에 따라 대상 사업에 해당 할 경우 
사업 시행 시 반영하겠음

반영

∙ 물재이용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
조에 해당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 설치하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
조 및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중수도
를 설치 할 것

▸관련 규정에 따라 대상 사업에 해당 할 경우 
사업 시행 시 반영하겠음

 

반영

∙ 토양 ▸사업시행(공사) 중 오염토양 발견시 관련 규정
에 따라 적법 처리 조치하겠음

반영



협의부서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서울시
수변감성
도시과

 ○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에 따라 사업시행(공사)과정에서 오염된 토양
이 발견될 경우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
해야하며,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 등 적법 처리 조치할 것  

∙ 지하수

 ○ 지하수위는 「서울특별시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 관리

 ○ 지하수위 이하 구간 굴착을 포함하는 공사로 
지하수위계를 설치하여 지하수위를 계측하는 
경우(지반침하 포함), 지하수위 측정데이터를 
매 분기 말까지 자치구 지하수 담당부서 및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로 제출(계측 시작부터 
계측 종료시까지)

○ 사업설계 단계에서부터 「서울특별시 유출   지
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유출  지하
수 발생에 따른 활용방안을 검토

○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관련

▸ 지하수위는 「서울특별시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 관리하겠음

▸관련 규정에 따라 대상 사업에 해당 할 경우 
사업 시행 시 반영하겠음

▸사업 인허가시 협의하겠음

▸서울특별시 유출 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상 사업에 해당될 시 적합하게 반영하겠음

반영

성동구
도시계획과

○ 건축허가 및 신고 시「단순결정(건축면적 30%
이하의 변경 또는 연면적 10%이하 변경)」사항
으로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미반영된 내용에 
대하여 모두 반영하여 결정(변경)하기 바람

▸ 기 건축물의 대하여 사용승인 완료후 추후 
세부시설조성계획 시 반영하겠음

반영

성동구
공원녹지과

○ 도시계획시설(학교) 편입계획 필지 중 행당동 
산 22-1(3,808㎡, 지목 임야)은 2025. 7. 18. 
임목 복구준공처리 된 토지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 만
료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 의무가 있음

▸해당 규정에 따라 이행하겠음 반영

성동구
토지관리과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지역·지구등의 지형
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제6조, 제9조 및 제12
조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면 등 전산파일(dwg)
을 고시일(효력발생일) 2주전까지 공문 제출
하여, 고시일에 맞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원
활히 등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고시된 지형도면 등 전산파일(dwg)을 고시일 2
주전까지 공문 제출하겠음

반영

성동구
교통행졍과

 ○ 금회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내용을 교
통영향평가 지침 제28조(변경심의 대상) 및 
제29조(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등 신고 대상)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교통
영향평가 변경 절차 이행하기 바람

▸교통영향평가 해당 지침 등을 검토하여 이행하
겠음

반영



아. 기 타

ㅇ 재원조달계획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이버3관

구분 소요자금 비고

합 계 67,800,000,000 (100.0%)

건축기금 7,000,000,000 (10.0%)

이월금 60,800,000,000 (90.0%)

- 자연대과학관

구분 소요자금 비고

합 계 7,000,000,000 (100.0%)

건축기금 7,000,000,000 (100.0%)

ㅇ 연차별 예산계획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이버3관

구분 2025~2026년 2027~2028년 비고

합 계 9,200,000,000(13.57%) 58,600,000,000(86.43%)

사업비 9,200,000,000(13.57%) 58,600,000,000(86.43%)

 - 자연대과학관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비고

합 계 1,050,000,000(15.00%) 2,800,000,000(40.00%) 3,150,000,000(45.00%)

사업비 1,050,000,000(15.00%) 2,800,000,000(40.00%) 3,150,000,000(45.00%)

ㅇ 환경성 검토 결과 녹지훼손, 지형변화, 경관 및 일조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시행 시 환경저해요소(소음, 진

동 등)의 저감 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ㅇ 교통성 검토 결과 당해 계획으로 인해 주변가로 및 교차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시행 전 교통영향평가(변

경) 실시 예정임

ㅇ 주요 추진경위

- '75.05.01.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지적승인

- '93.11.19. : 자연대과학관 사용승인일

- '01.10.10. : 한양사이버대학교 설립 최종인가 통보

- '17.12.28.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수립

- '25.07.24. :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신청

- '25.07.24.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안) 관계부서협의
⇒기간: '24.07.24.~07.31.

- '25.07.31.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안) 열람공고
⇒기간: '24.07.31.~08.14. (서울시보)



자. 위치도 및 전경사진

1) 위치도

2) 전경사진



차.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안)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가. 개요

○ 이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

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한양대학교-」은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부

지 매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학교) 면적 및 구역 조정과 한양사이버

대학교 시설 확충(사이버3관 신축) 및 자연대학관 내 부족한 강의실

확보를 위한 증축 계획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통해 연구 및

실습공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교육연구시설의 신축·증축이 가능하

도록 밀도계획 등을 조정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세부시설조성계획

을 결정(변경)하는 것임

○ 이번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

획법”)」 제30조제3항1)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해「국토계

획법」 제28조제6항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바목3)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
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
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
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⑦ 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
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ㆍ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학교중 대학



< 서울시립대학교 위치도 및 대상지 개요 >

구분 내          용

위       치  ·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일대

학   생   수  · 22,610명 (2024년  재적 기준)

캠퍼스면적(㎡)
 · 520,262.0㎡   

  (제1캠퍼스:411,356.0㎡ /제2캠퍼스:108,906.0㎡ )

건 축 물  현 황

 · 120개동((990,726.31㎡ )

  (제1캠퍼스:104개동/897,431.87㎡

   제2캠퍼스:16개동/93,294.44㎡ )



나. 검토 내용

“대상지 현황”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일원에 위치한 한양대학교는 「국토

계획법」 상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75.5.1. 최초결정)되어 있음. 용도지

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자연경관지구 포함)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7

층 이하)으로 구분되며, 캠퍼스 전체 면적 중 약 48.3%가 자연경관

지구에 해당함

○ 대상지는 청계천과 살곶이체육공원에 인접하고, 주변에 서울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과 왕십리역이 위치하여 우수한 대중교통 접근성을 가짐. 왕십리

상업지역 등 도시 내에 위치하지만 청계천 및 살곶이체육공원, 중랑

천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과의 접경지에 있어 교육·연구 활

동에 적합한 입지적 조건을 갖춤. 저층주거지와 접하고 있어 정온시설

확보 및 경관 조화 측면에서도 고려가 필요한 입지적 특성을 가짐

○ 최근 한양사이버대학교의 일반·전문대학원 전환 및 자연대학관 내 연구

시설 전환(G-LAMP 사업 등)에 따라 강의실 및 연구공간 수요가 증가함

에 따라, 교육연구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사이버3관 신축

및 자연대학관 증축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 검토 사항”

○ 이번 의견청취안은 교육연구공간 확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학교) 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과 대상지 내 구역·밀도(건폐율·용적률·

높이)계획·입지특성계획·건축배치계획·그린캠퍼스계획 등에 대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결정(변경) 사항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대상지 전경 사진 >



1) 도시계획시설(학교) 면적 및 구역계획

○ 이번 의견청취안은 교육연구공간 확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학교)의 면

적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대상지 내 구역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제1캠퍼스 내 한양사이버대학교 사이버3관 신축을 위해 신규 학교부지

(4,939㎡)가 편입되면서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새롭게 지정됨에 따라 전

체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기정 520,262㎡에서 525,201㎡로 증가함

구분
시설별 세부 변경사항

세부 
검토내용종류 결정(변경)사항

도시관리
계획 면적

· 제1캠퍼스 면적 증가: 416,295㎡((증)4,939㎡)

  - 3구역 한양사이버대학교 사이버3관 신축을 위한 용적률 
확보를 위해 학교부지 추가(18구역)

1)

세부시설
조성계획

구역계획 · 추가 학교부지(전·임야 2필지) 녹지보존구역(18구역)으로 지정

밀도
계획

건폐율

· 용도지역별 건폐율 변경 
  - 녹지보존구역(18구역/4,939㎡)추가 및 녹지보존구역 비오톱 

등급 변경사항(10구역 비오톱1등급지/11,588㎡)을 반영한 
밀도산정 기준면적 변경

2)

용적률

· 용도지역별 용적률 변경 
  - 녹지보존구역(18구역/4,939㎡)추가 및 녹지보존구역 비오톱 

등급 변경사항(10구역 비오톱1등급지/11,588㎡)을 반영한 
밀도산정 기준면적 변경

· 구열별 용적률 변경 
  - 3구역 : 사이버3관 신축, 자연과학관 증축
  - 4,6구역 : 교수연구동후면지하주차장 구역착오 정정
  - 10구역 : 녹지보존구역 비오톱 등급 변경(비오톱1등급지/ 11,588㎡)

  - 18구역 : 신규 부지추가(녹지보존구역)

3)

높이 · 녹지보존구역(18구역) 추가 구역의 높이계획 : 건축배치불가 -

건축배치계획

· 신축 및 증개축 예정 건축물
 - 신축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이버3관 (건축면적 1,528.03㎡,지하3층/지상6층) 

 - 증축 : 자연과학관 (건축면적 3,384.34㎡,지하1층/지상7층) 

· 구역착오로 인한 구역변경
 - 폐수처리장(5구역→2구역)/교수연구동 후면지하주차장(6구역→4구역)

4)

입지특성계획 · 18구역 부지추가 : 간선도로 연접지

5)
그린캠퍼스계획

· 사이버3관(신축) 지하3층 지열에너지 및 옥상층 태양광발전기 
시스템 설치로 저탄소 녹색건축계획 수립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 >



시설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학 교
대학
(한양

대학교)

제1
캠퍼스

행당동 17번지 일대 411,356 증) 4,939 416,295 서고시 
제60호 

(1975.5.1)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자연경관지구제2
캠퍼스

사근동 223번지 일대 108,906 - 108,906

합 계 520,262 증) 4,939 525,201

소재지 지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행당동
23-1 전 1,131

산22-1 임 3,808

소   계 4,939

추가부지 토지조서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사항 >

○ 세부시설조성계획(구역계획)은 해당 신규 편입 부지를 녹지보존구역(18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며, 이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공익용 보전산

지로 지정되어 있던 행당동 산 22-1번지(3,808㎡, 지목: 임야)가 포함

된 지역으로, 복구된 산림을 일정 기간 보호·관리해야 하는 법적 제

약4)을 고려한 조치로 판단됨

4) 관련부서 주요의견 및 조치계획(성동구 공원녹지과) : 행당동 산 22-1(3,808㎡, 지목 임야)은 2025. 7. 18. 



○ 이는 성동구 공원녹지과의 의견(임목 복구준공처리 후 3년간 하자보수 의무)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 부지에는 건축이 불가능하나 학교시설 전체 면적

에는 포함되어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 기준면적 확대를 통해 개발이 필

요한 3구역 내 교육시설 신축을 위한 용적률 확보에 기여하는 전략적

토지 활용 방안으로 이해됨

임목 복구준공처리 된 토지로,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 만료일로부터 3년
간 하자보수 의무가 있음

캠퍼스 구 역 구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제
1캠퍼스

관리 일반관리구역

① 93,909 - 93,909 

② 16,118 - 16,118 

③ 97,387  - 97,387  

④ 70,610  - 70,610  

⑤ 57,374 - 57,374

유지

상징경관구역 ⑥ 11,403 - 11,403

외부활동구역

⑦ 5,847 - 5,847

⑧ 20,241 - 20,241 

⑨ 4,835  - 4,835  

보전 녹지보존구역

⑩ 18,095 - 18,095 

⑪ 15,537  - 15,537  

⑱ - 증) 4,939 4,939 금회 추가 구역

소 계 411,356 증) 4,939 416,295

제
2캠퍼스

관리 일반관리구역

⑫ 13,068 - 13,068 

⑬ 31,406  - 31,406  

⑭ 25,468  - 25,468  

유지 외부활동구역 ⑮ 9,090 - 9,090 

보전 녹지보존구역
⑯ 26,213 - 26,213

⑰ 3,661  - 3,661  

소 계 108,906 - 108,906

합  계 520,262 증) 4,939 525,201

< 세부시설조성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 사항 >



2) 밀도계획: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 이번 의견청취안은 제1캠퍼스 내 학교시설 부지(18구역) 확대 및 녹지

보존구역의 신설(18구역), 비오톱 등급 변경(10구역)사항에 따라 밀도산

정 기준면적을 조정하고 건축물 신축 및 증축(3구역)계획을 반영하여 용

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제1캠퍼스에 신규 학교시설 부지(18구역, 4,939㎡)가 편입되어 캠퍼스 전

체 면적(508,674㎡→525,201㎡)이 확대되었으며 기존 녹지보존구역 10

구역 내 비오톱 1등급 지역(11,588㎡)이 2등급으로 하향됨에 따라 기

존에는 밀도산정 시 제외되던 1등급 비오톱 지역을 산정면적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음. 이로 인해 전체 캠퍼스의 밀도산정 기준면적이 증가함

○ 일반관리 3구역 내 신축하는 한양사이버대학교 사이버3관의 건축면적

1,528.03㎡과 증축예정인 자연대과학관의 건축면적 270㎡ (3,114.34㎡

→3,384.34㎡)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밀도산정 기준면적이 더 큰 폭으

로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사용건폐율은 기정 대비 감소하였으며 이는 조



례 및 관리건폐율 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지상층 연면적 기준으로도 사이버3관은 8,129.35㎡이며 증축하는 자연대과

학관은 1,890㎡ 증가(20,081.44㎡→21,971.44㎡)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밀도산정 기준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용적률 또한 감소함. 이는

조례 및 관리용적률 범위 내에서 조정된 것으로 전반적인 개발 밀도가

적정하게 조정된 것으로 판단됨

○ 이번 밀도계획의 변경은 신축 및 증축에 따른 개발 밀도의 증가에도 개

발이 제한된 보전 산지를 신규 편입하여 전체 밀도산정 기준면적을 확

장하고 개발이 가능한 타 구역(3구역)의 용적률을 전략적으로 확보한 결

과로서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밀도관리라 판단됨

○ 또한 사이버3관은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합된 구역에 건축

되며 각 용도지역별 법정 상한을 고려하여 층수 및 연면적을 조절함으

로써 개발밀도를 유연하게 관리한 점도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바람직하

다고 하겠음



구분 용도지역
밀도산정 기준면적(㎡)

조례 
건폐율(%)

사용 
건폐율(%)

관리 
건폐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1
캠퍼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235,059 증)15,209 250,268 30 30 27.48 26.4 30 30
비오톱1등급

(11,588㎡)해제

제2종
일반주거지역

164,709 증)1,318 166,027 60 60 33.72 33.7 35 35

소 계 - 증)16,527 416,295 - 42 - 29.3 - 32

제2
캠퍼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18,985 - 18,985 30 30 4.04 4 20 20

제2종
일반주거지역

89,921 - 89,921 60 60 16.21 16.2 20 20

소 계 - - 108,906 - 54.8 - 14.1 - 20

합 계 - 증)16,527 525,201 - 44.6 - 26.1 - 29.5

구분 용도지역
밀도산정 기준면적(㎡)

비오톱
1등급지(㎡)

조례 
용적률(%)

사용 
용적률(%)

관리 
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1
캠퍼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235,059 증)15,209 250,268 11,588 - 150 150 146.67 140.7 150 150
비오톱1등급

(11,588㎡)

해제

제2종
일반주거지역

164,709 증)1,318 166,027 - - 200 200 198.13 198.2 200 200

소 계 - 증)16,527 416,295 - - - 169.9 - 163.6 - 169.9

제2
캠퍼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18,985 - 18,985 - - 150 150 20.81 20.8 88 88

제2종
일반주거지역

89,921 - 89,921 - - 200 200 80.67 80.7 88 88

소 계 - - 108,906 - - - 191.3 - 70.2 - 88

합 계 - 증)16,527 525,201 - - - 174.4 - 144.3 - 152.9

※ 18구역(4,939㎡) 시설결정 추가
※ 제1캠퍼스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지(11,588㎡)에서 서고시 제2015-157호 개별비오톱 2등급으로 변경됨
※ 국토계획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용도지역별 관리건폐율/용적률 구분

< 세부시설조성계획(밀도계획) 결정(변경) 사항  >



3) 밀도계획: 구역별 용적률

○ 이번 의견청취안은 녹지보존구역의 신설(18구역) 및 비오톱 1등급 하향

조정(10구역), 건축물 신·증축(3구역)을 반영하여, 구역별 밀도계획을 변

경하고자 하는 것임. 특히 건축이 제한된 녹지보존구역(10·18구역)의 용

적률을 일반관리구역(3구역)으로 이전하여 개발밀도를 확보하는 ‘이전용

적률’ 이 적용된 점이 주요 특징임

○ 서울시의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5)」에 따라 건축이 제

한된 구역(녹지보존구역, 상징경관구역 등)의 용적률은 개발이 가능한 일반

관리구역 등으로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일반관리 3구역은 한양사이버대학교 사이버3관 신축 및 자연대과학관

증축이 예정된 개발 구역으로, 사용용적률(182.06% → 192.4%)이 증가

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용적률은 10구역(기존 녹지보존구역)과 18구역(신

규 녹지보존구역)에서 이전받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됨

○ 10구역(기존 녹지보존구역)은 과거 비오톱 1등급지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었고 밀도산정 기준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용적률(조례용적률 150%)

5)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2025.7.16.)」 용적률 적용
 - 상징경관구역, 외부활동구역, 녹지보존구역의 용적률은 일반관리구역과 혁신성장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

다. 단, 비오톱 1등급지 또는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는 용적률 이전이 불가하나, 비
오톱 1등급지는 혁신성장구역(시설) 및 일반관리구역에 한해 이전 가능하다.

 - 구역별 용적률은 용적률을 이전받아 400%까지 적용 가능하다. 단, 혁신성장구역은 혁신성장시설에 필요
한 만큼 적용 가능하다.

구   분 용적률의 사용 용적률 이전 *주1

일반관리구역 ◌(허용) ◎

혁신성장구역 ◌(허용) ◎

상징경관구역 △(제한적 허용) ●

외부활동구역 △(제한적 허용) ●

녹지보존구역 X(불가)
●

(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제외)

*주1) 용적률 이전 : 상징관리구역, 외부활동구역, 녹지보존구역의 유지･보존에 따라 발생되는 해당 구역의 여유 용적률을 일반관리
구역 또는 혁신성장구역으로 이전 가능

                  ● 여유 용적률을 줄 수 있는 구역
                 ◎ 여유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구역
            ※ 비오톱1등급 : 개별비오톱1등급과 유형비오톱1등급 부지임.



전체를 개발이 필요한 타 구역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비오톱 2등급으로 변경되면서 이전용적률(-150.0% → -65.1%)이 조정되었음

○ 또한 18구역(신규 녹지보존구역)은 신규로 편입한 부지(4,939㎡)로 건축배

치가 불가능한 녹지보존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용도지역별 용적률(조례용적

률)로 산정, 이전용적률은 –163.3%로 설정됨. 이 용적률은 개발이 필

요한 구역으로 이전되어 신축 및 증축에 필요한 용적률을 확보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

○ 이와 같은 이전용적률 계획은 개발 가능 구역의 과도한 밀도 증가를 억

제하면서도 건축이 불가능한 자연보전구역의 용적률 총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대학의 공간 활용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 판

단됨

○ 한편, 4·6구역에 대해서는 과거 구역 설정 과정에서 발생한 위치 착오

로 인해 실제 개발부지와 구역 설정이 불일치하였던 점을 정비하기 위

해 양 구역의 위치를 상호 교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용도지

역 및 밀도계획의 변경이 아닌 단순 행정상 오류를 정정하는 것으로 이

해됨



캠퍼스 구분 구역
밀도산정

기준면적(㎡)
조례용적률(%) 사용용적률(%) 이전용적률(%) 관리용적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

1

캠

퍼

스

일반

관리

① 93,909 93,909 177.49 177.5 202.93 202.9 +25.77 +25.8 203.26 203.3

② 16,118 16,118 157.89 157.9 190.99 191.0 +74.20 +74.2 232.09 232.1

③ 97,387 97,387 157.82 157.8 182.06 192.4 +24.36 +34.6 182.18 192.4

④ 70,610 70,610 197.43 197.4 223.11 223.5 +25.87 +26.1 223.31 223.5

⑤ 57,374 57,374 158.96 159.0 172.84 172.8 +19.93 +19.9 178.89 178.9

상징

경관
⑥ 11,403 11,403 151.32 151.3 116.96 114.8 -34.36 -34.4 116.96 117.0

외부

활동

⑦ 5,847 5,847 150.00 150.0 8.03 8.0 -141.97 -142.0 8.03 8.0

⑧ 20,241 20,241 163.91 163.9 7.01 7.0 -155.92 -155.9 7.99 8.0

⑨ 4,835 4,835 200.00 200.0 4.31 4.3 -195.69 -195.7 4.31 4.3

녹지

보존

⑩ 6,507 18,095 150.00 150.0 - - -150.00 -65.1 - -

⑪ 15,537 15,537 173.41 173.4 1.86 1.9 -171.55 -171.5 1.86 1.9

⑱ - 4,939 - 163.3 - - - -163.3 - -

소 계 - 416,295 - 169.9 - 163.6 - - - 166.3

제

2

캠

퍼

스

일반

관리

⑫ 13,068 13,068 195.48 195.5 197.54 197.5 +9.52 +9.5 205.00 205.0

⑬ 31,406 31,406 200.00 200.0 74.54 74.5 - - 125.00 125.0

⑭ 25,468 25,468 199.32 199.3 106.35 106.4 - - 115.00 115.0

외부

활동
⑮ 9,090 9,090 200.00 200.0 - - - - - -

녹지

보존

⑯ 26,213 26,213 166.70 166.7 0.69 0.7 -4.75 -4.8 0.69 0.7

⑰ 3,661 3,661 200.00 200.0 - - - - - -

소 계 - 108,906 - 191.3 - 70.2 - - - 87.7

합 계 - 525,201 - 174.4 - 144.3 - - - 150.0

※ 3구역 한양사이버대학교 사이버3관 금회 신축, 자연대과학관 증축

※ 6구역 교수연구동후면지하주차장 오기로 인한 구역이동 (⑥구역→④구역)

※ 10구역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지(11,588㎡)에서 개별비오톱 2등급으로 변경

※ 18구역(4,939㎡) 시설결정 추가구역

< 세부시설조성계획(구역별 밀도계획:용적률) 결정(변경) 사항  >



4) 건축배치계획

○ 이번 의견청취안은 일반관리3구역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이버3관’ 신축

과 ‘자연대과학관’ 증축 계획을 반영하고, 행정적 착오로 인해 잘못 지정

된 구역을 바로잡아 건축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구역
건물명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층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③
한양사이버대학교

사이버3관
(금회 신축)

- 1,528.03 - 16,768.20 - 8,129.35 - 3/6 신축

③ ③
자연대과학관
(금회 증축)

3,114.34 3,384.34 23,404.52 25,314.52 20,081.44 21,971.44 2/7 2/7 증축

< 세부시설조성계획(건축배치계획) 결정(변경) 사항  >



○ 3구역에 신축하는 ‘한양사이버대학교 사이버3관’은 총 건축면적

1,528.03㎡, 연면적 16,768.20㎡(지상층 연면적 8,129.35㎡) 규모

로, 지상 6층·지하 3층 건축계획이 수립됨. 해당 건물은 제1·2종 일

반주거지역에 위치하며 용도지역별 상한 밀도기준을 고려한 층수 및

배치계획을 통해 법정 밀도를 준수하고 있음

○ 같은 구역 내 ‘자연대과학관’은 건축면적 270㎡(총 건축면적 3,114.34㎡

→3,384.34㎡), 연면적 1,910㎡(총 연면적 23,404.52㎡→ 25,314.52㎡),

지상층 연면적 1,890㎡(총 지상층연면적 20,081.44㎡→ 21,971.44㎡)의

규모로 증축하는 것으로 지상 7층 규모로 계획됨. 증축은 기존 건물

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연구·강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구조 일부를 활용하여 공간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됨

○ 그 외 이번 계획에서는 기존 구역지정의 착오 정정을 위해 2개 구역의

⑤ ② 폐수처리장 - - 115.20 115.20 - - -/1 1/-
구역
변경

⑥ ④
교수연구동 

후면 지하주차장
288.68 288.68 24,349.09 24,349.09 248.52 248.52 3/1 3/1

구역
변경

합 계 3,403.02 5,201.05 47,868.81 66,547.01 20,329.96 30,349.31



조정이 함께 이루어짐. ‘폐수처리장’은 기존 5구역에서 2구역으로 구역

지정이 정정되었으며 건축계획은 변경 없음. ‘교수연구동 후면지하주차

장’ 또한 6구역에서 4구역으로 구역지정이 변경되었으며, 동일한 연면

적(24,349.09㎡)을 유지하면서 위치만 정정된 것으로 확인됨

○ 이번 건축배치계획은 한양사이버대학교의 교육체계 개편 및 공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캠퍼스 내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축배

치계획 변경으로 기존 건축물과의 연계성과 교육연구시설 확충 및 교육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타당한 계획으

로 판단됨

5) 입지특성계획 및 그린캠퍼스계획

○ 이번 의견청취안은 캠퍼스 내 추가 부지 확보 및 교육연구시설 신축 및

증축에 따라 입지특성계획을 조정하고 신축 건축물의 녹색건축계획 수립

에 따른 그린캠퍼스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입지특성계획은 제1캠퍼스에 신규 편입된 부지를 기존의 ‘간선도로 연

접지’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해당 부지는 왕십리로(폭 30m)와 마조로(폭

18m)에 접하고 있어 기존 세부시설조성계획의 입지특성과 주변 환경과

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접근성 확보 및 개방적 환경을 유지한 조정으로

타당하다 하겠음

○ 그린캠퍼스계획은 신축 예정인 한양사이버대학교 사이버3관에 지열에

너지 및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도입하여 건축물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탄소배출을 저감하려는 계획임. 지하 3층에는 지열에너지 시스템(용량

3,000kW, 850RT)이 설치되며, 옥상층에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BIPV,

설치면적 530㎡, 생산용량 633.79kWp)이 적용되어 저탄소 친환경 캠퍼스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해당 계획은 건축물 단위의 에너지 자립

과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다. 종합 의견

○ 이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

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한양대학교-」은 교육연구공간 확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학교) 면적 확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과 대상지 내 구역·

밀도(건폐율·용적률·높이)·입지특성·건축배치·그린캠퍼스 등에 대한 세부시

설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변경의 주요 내용은 일반관리3구역 내 ①교육연구공간 확충을 위해

신축·증축에 필요한 용적률을 확보하고자 ②도시계획시설 (학교) 부

지를 추가 편입하고 편입부지를 자연보존구역 (18구역)으로 지정하

는 한편, ③기존 자연보존구역 (10구역)의 비오톱 등급 하향으로 해

당 면적이 밀도산정 기준면적에 포함되면서 구역계획, 밀도계획, 건

축배치계획, 입지특성계획 및 그린캠퍼스계획이 모두 변경된 사항임

○ “도시계획시설(학교) 면적 및 구역계획”은 사이버3관 신축을 위한 신

규 부지(4,939㎡)가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추가 지정되면서 캠퍼스 전

체 면적이 확대되었으며, 신규 부지는 공익용 보전산지로 건축은 불가

하나 자연보존구역(18구역)으로 지정하여 밀도산정면적에 포함시킴.

이는 구역계획 정정을 통해 전략적 공간 활용의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

로 판단됨

○ “밀도(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계획”은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3구

역)에도, 신규 자연보존구역(18구역)의 편입 및 비오톱 1등급이었던 자

연보존구역(10구역) 일부가 2등급으로 하향됨에 따라 밀도산정 기준면



적이 증가하여 전체 사용 밀도(건폐율·용적률)가 감소함. 계획 전반은

조례상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과밀 개발을 방지하고 중장기 교육연구

수요에 대비한 여유 밀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 “밀도(구역별 용적률)계획”에서 자연보존구역 일부(10·18구역)의 계획용

적률을 일반관리 3구역으로 이전하여 신축 및 증축 수요에 대응하고자

한 것으로, 용적률 이전 후에도 3구역의 계획용적률은 조례기준 이하

로 설정되어 있으며, 전체 학교시설 내 용적률 총량도 변화 없이 유지

하고 있어 개발 밀도에 대한 안정적 관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임

○ “건축배치계획”은 사이버3관 신축과 자연대과학관 증축을 반영하여

일반관리3구역의 건축배치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이 과정에서 행정적

착오로 지정된 구역 오류도 정정됨. 이는 캠퍼스 전체의 공간 효율성

과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입지특성계획”은 신규 편입된 학교부지가 왕십리로(폭 30m) 및 마조

로(폭 18m)에 연접하고 있어 ‘간선도로 연접지’로의 지정이 타당하며

이는 개방성 및 접근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

○ “그린캠퍼스계획”은 사이버3관 신축에 지열 및 태양광 시스템을 도

입하여 에너지 자립도 제고 및 저탄소 캠퍼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

으로 실현 가능성과 친환경적 방향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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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번 호

1. 안 건 명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2. 안건내용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조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학 교

대학

(한양

대학교)

제1

캠퍼스
행당동 17번지 일대 411,356 증) 4,939 416,295 서고시 

제60호 

(1975.5.1)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자연경관지구
제2

캠퍼스
사근동 223번지 일대 108,906 - 108,906

합 계 520,262 증) 4,939 525,201

    2)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한양대학교
∙ 제1캠퍼스 
  면적 : 증) 4,939㎡

∙ 3구역 한양사이버대학교 사이버3관 신축을 
위한 용적률 확보를 위해 행당동 23-1전, 
산22-1임 필지 학교 추가 

  (증 4,939㎡, 18구역)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1) 구역계획

캠퍼스 구 역 구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제

1캠퍼스

관리 일반관리구역

① 93,909 - 93,909 

② 16,118 - 16,118 

③ 97,387  - 97,387  

④ 70,610  - 70,610  

⑤ 57,374 - 57,374

유지

상징경관구역 ⑥ 11,403 - 11,403

외부활동구역

⑦ 5,847 - 5,847

⑧ 20,241 - 20,241 

⑨ 4,835  - 4,835  

보전 녹지보존구역

⑩ 18,095 - 18,095 

⑪ 15,537  - 15,537  

⑱ - 증) 4,939 4,939 금회 추가 구역

소 계 411,356 증) 4,939 416,295

제

2캠퍼스

관리 일반관리구역

⑫ 13,068 - 13,068 

⑬ 31,406  - 31,406  

⑭ 25,468  - 25,468  

유지 외부활동구역 ⑮ 9,090 - 9,090 

보전 녹지보존구역
⑯ 26,213 - 26,213

⑰ 3,661  - 3,661  

소 계 108,906 - 108,906

합  계 520,262 증) 4,939 525,201



     2) 밀도계획 (건폐율)

구분 용도지역
밀도산정 기준면적(㎡)

조례 

건폐율(%)

사용 

건폐율(%)

관리 

건폐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1
캠퍼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235,059 증)15,209 250,268 30 30 27.48 26.4 30 30
비오톱1등급

(11,588㎡)해제

제2종
일반주거지역

164,709 증)1,318 166,027 60 60 33.72 33.7 35 35

소 계 - 증)16,527 416,295 - 42 - 29.3 - 32

제2
캠퍼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18,985 - 18,985 30 30 4.04 4 20 20

제2종
일반주거지역

89,921 - 89,921 60 60 16.21 16.2 20 20

소 계 - - 108,906 - 54.8 - 14.1 - 20

합 계 - 증)16,527 525,201 - 44.6 - 26.1 - 29.5

※ 18구역(4,939㎡) 시설결정 추가
※ 제1캠퍼스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지(11,588㎡)에서 서고시 제2015-157호 개별비오톱 2등급으로 변경됨
※ 국토계획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용도지역별 관리건폐율 구분
     3) 밀도계획 (용적률)

구분 용도지역
밀도산정 기준면적(㎡)

비오톱

1등급지(㎡)

조례 

용적률(%)

사용 

용적률(%)

관리 

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1
캠퍼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235,059 증)15,209 250,268 11,588 - 150 150 146.67 140.7 150 150

비오톱1등급

(11,588㎡)

해제

제2종
일반주거지역

164,709 증)1,318 166,027 - - 200 200 198.13 198.2 200 200

소 계 - 증)16,527 416,295 - - - 169.9 - 163.6 - 169.9

제2
캠퍼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18,985 - 18,985 - - 150 150 20.81 20.8 88 88

제2종
일반주거지역

89,921 - 89,921 - - 200 200 80.67 80.7 88 88

소 계 - - 108,906 - - - 191.3 - 70.2 - 88

합 계 - 증)16,527 525,201 - - - 174.4 - 144.3 - 152.9

※ 18구역(4,939㎡) 시설결정 추가
※ 제1캠퍼스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지(11,588㎡)에서 서고시 제2015-157호 개별비오톱 2등급으로 변경됨
※ 국토계획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용도지역별 관리용적률 구분



     4) 구역별 밀도계획 (용적률)

캠퍼스 구분 구역

밀도산정

기준면적(㎡)
조례용적률(%) 사용용적률(%) 이전용적률(%) 관리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

1

캠

퍼

스

일반

관리

① 93,909 93,909 177.49 177.5 202.93 202.9 +25.77 +25.8 203.26 203.3

② 16,118 16,118 157.89 157.9 190.99 191.0 +74.20 +74.2 232.09 232.1

③ 97,387 97,387 157.82 157.8 182.06 192.4 +24.36 +34.6 182.18 192.4

한양사이버대학교 

사이버3관 금회 신축,

자연대과학관 증축

④ 70,610 70,610 197.43 197.4 223.11 223.5 +25.87 +26.1 223.31 223.5

⑤ 57,374 57,374 158.96 159.0 172.84 172.8 +19.93 +19.9 178.89 178.9

상징

경관
⑥ 11,403 11,403 151.32 151.3 116.96 114.8 -34.36 -34.4 116.96 117.0

교수연구동후면지하

주차장 오기로 인한 

구역이동

(⑥구역→④구역)

외부

활동

⑦ 5,847 5,847 150.00 150.0 8.03 8.0 -141.97 -142.0 8.03 8.0

⑧ 20,241 20,241 163.91 163.9 7.01 7.0 -155.92 -155.9 7.99 8.0

⑨ 4,835 4,835 200.00 200.0 4.31 4.3 -195.69 -195.7 4.31 4.3

녹지

보존

⑩ 6,507 18,095 150.00 150.0 - - -150.00 -65.1 - -

비오톱1등급지

(11,588㎡)

→ 개별비오톱 2등급

⑪ 15,537 15,537 173.41 173.4 1.86 1.9 -171.55 -171.5 1.86 1.9

⑱ - 4,939 - 163.3 - - - -163.3 - - 금회 추가 구역

소 계 - 416,295 - 169.9 - 163.6 - - - 166.3

제

2

캠

퍼

스

일반

관리

⑫ 13,068 13,068 195.48 195.5 197.54 197.5 +9.52 +9.5 205.00 205.0

⑬ 31,406 31,406 200.00 200.0 74.54 74.5 - - 125.00 125.0

⑭ 25,468 25,468 199.32 199.3 106.35 106.4 - - 115.00 115.0

외부

활동
⑮ 9,090 9,090 200.00 200.0 - - - - - -

녹지

보존

⑯ 26,213 26,213 166.70 166.7 0.69 0.7 -4.75 -4.8 0.69 0.7

⑰ 3,661 3,661 200.00 200.0 - - - - - -

소 계 - 108,906 - 191.3 - 70.2 - - - 87.7

합 계 - 525,201 - 174.4 - 144.3 - - - 150.0

※ 제1캠퍼스 10구역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지(11,588㎡)에서 서고시 제2015-157호 개별비오톱 2등급으로 변경됨



     5) 높이계획

구분 구역
높이(m)*

비고
기  정 변  경

1

캠

퍼

스

1 • 지표로부터 최대 12m~55m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12m~55m 이하 일반관리구역

2 • 지표로부터 최대 28m~35m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28m~35m 이하 일반관리구역

3 • 지표로부터 최대 12m~28m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12m~28m 이하 일반관리구역

4 • 지표로부터 최대 12m~45m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12m~45m 이하 일반관리구역

5 • 지표로부터 최대 20m~35m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20m~35m 이하 일반관리구역

6 • 지표로부터 최대 20m~28m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20m~28m 이하 상징경관구역

7 • 지표로부터 최대 20m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20m 이하 외부활동구역

8 •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외부활동구역

9 •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외부활동구역

10 • 건축배치불가 • 건축배치불가 녹지보존구역

11 • 건축배치불가* • 건축배치불가* 녹지보존구역

18 - • 건축배치불가 녹지보존구역

2

캠

퍼

스

12 • 지표로부터 최대 28m~45m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28m~45m 이하 일반관리구역

13 • 지표로부터 최대 28m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28m 이하 일반관리구역

14 • 지표로부터 최대 28m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28m 이하 일반관리구역

15 •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외부활동구역

16 • 건축배치불가* • 건축배치불가* 녹지보존구역

17 • 건축배치불가 • 건축배치불가 녹지보존구역

*현황 건축물에 한해 유지

     6) 변경 건축물 조서

구역

번호
연번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 연면적

층수

(지하) 비고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변경

③

1

한양사이버

대학교

사이버3관

- 1,082 - 446 - 8,228 - 8,541 - 5,383 - 2,746 - 6(3)
금회 

신축

2
자연대

과학관
3,114 3,384 - - 23,405 25,315 - - 20,081 21,971 - - 2/7 2/7

금회 

증축

합 계 3,114 4,466 - 446 23,405 33,543 - 8,541 20,081 27,354 - 2,746



3. 입안사유
  ○ 한양사이버대 교사시설 확충(사이버3관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2019.12.)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자연대학관 내 부족한 강의실 확보를 위한 증축 

계획을 반영하고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4. 도시관리계획 사항
  ○ 용도지역

    - 대학 : 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경관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도시계획시설 : 학교

5. 주민 의견청취 사항
  ○ 의견청취기간 : 2025. 7. 31. ~ 8. 14.

  ○ 게 재 신 문 : 서울시보 제4082호(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305호)

  ○ 열 람 장 소 : 서울시청 시설계획과, 성동구 도시계획과

6. 관련부서 주요의견 및 조치계획 
협의부서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서울시
수변감성
도시과

∙ 공통사항

 ○ 기후변화 대응 및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위해 
개발로 인한 물순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영향개발기법(LID)과 
유휴물자원 활용체계를 계획에 반영

 

▸사업 인허가시 협의하겠음

반영

∙ 빗물관리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
본조례″제8조, 제9조에 따라 대지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은 
사업구역 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
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사업의 인·허가전 해당 
자치구 물순환 주관부서에 사전협의하여야 함 

 

▸관련 규정에 따라 대상 사업에 해당 할 경우 
사업 시행 시 반영하겠음

반영

∙ 물재이용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 설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대상 사업에 해당 할 경우 
사업 시행 시 반영하겠음

반영



협의부서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서울시
수변감성
도시과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
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중수
도를 설치 할 것

 

∙ 토양

 ○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에 따라 사업시행(공사)과정에서 오염된 토양
이 발견될 경우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
해야하며,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 등 적법 처리 조치할 것  

▸사업시행(공사) 중 오염토양 발견시 관련 규정
에 따라 적법 처리 조치하겠음

반영

∙ 지하수

 ○ 지하수위는 「서울특별시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 관리

 ○ 지하수위 이하 구간 굴착을 포함하는 공사로 
지하수위계를 설치하여 지하수위를 계측하는 
경우(지반침하 포함), 지하수위 측정데이터를 
매 분기 말까지 자치구 지하수 담당부서 및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로 제출(계측 시작부터 
계측 종료시까지)

○ 사업설계 단계에서부터 「서울특별시 유출   
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유출  
지하수 발생에 따른 활용방안을 검토

○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관련

▸ 지하수위는 「서울특별시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 관리하겠음

▸관련 규정에 따라 대상 사업에 해당 할 경우 
사업 시행 시 반영하겠음

▸사업 인허가시 협의하겠음

▸서울특별시 유출 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상 사업에 해당될 시 적합하게 반영하겠음

반영

성동구
도시계획과

○ 건축허가 및 신고 시「단순결정(건축면적 30%
이하의 변경 또는 연면적 10%이하 변경)」사항
으로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미반영된 내용에 
대하여 모두 반영하여 결정(변경)하기 바람

▸ 기 건축물의 대하여 사용승인 완료후 추후 
세부시설조성계획 시 반영하겠음

반영

성동구
공원녹지과

○ 도시계획시설(학교) 편입계획 필지 중 행당동 
산 22-1(3,808㎡, 지목 임야)은 2025. 7. 18. 
임목 복구준공처리 된 토지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 만료
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 의무가 있음

▸해당 규정에 따라 이행하겠음 반영

성동구
토지관리과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제6조,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면 등 전산파일
(dwg)을 고시일(효력발생일) 2주전까지 공문 
제출하여, 고시일에 맞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원활히 등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고시된 지형도면 등 전산파일(dwg)을 고시일 2
주전까지 공문 제출하겠음

반영



7. 기 타
  ○ 재원조달계획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이버3관

구분 소요자금 비고

합 계 67,800,000,000 (100.0%)

건축기금 7,000,000,000 (10.0%)

이월금 60,800,000,000 (90.0%)

    - 자연대과학관

구분 소요자금 비고

합 계 7,000,000,000 (100.0%)

건축기금 7,000,000,000 (100.0%)

  ○ 연차별 예산계획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이버3관

구분 2025~2026년 2027~2028년 비고

합 계 9,200,000,000(13.57%) 58,600,000,000(86.43%)

사업비 9,200,000,000(13.57%) 58,600,000,000(86.43%)

    - 자연대과학관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비고

합 계 1,050,000,000(15.00%) 2,800,000,000(40.00%) 3,150,000,000(45.00%)

사업비 1,050,000,000(15.00%) 2,800,000,000(40.00%) 3,150,000,000(45.00%)

협의부서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성동구
교통행졍과

 ○ 금회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내용을 교
통영향평가 지침 제28조(변경심의 대상) 및 
제29조(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등 
신고 대상)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교통영향
평가 변경 절차 이행하기 바람

▸교통영향평가 해당 지침 등을 검토하여 이행하
겠음

반영



  ○ 환경성 검토 결과 녹지훼손, 지형변화, 경관 및 일조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시행 시 환경저해요소(소음, 진동 등)의 저감 

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교통성 검토 결과 당해 계획으로 인해 주변가로 및 교차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시행 전 교통영향평가(변경) 실시 예정임

  ○ 추진경위

- '75.05.01.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지적승인

- '93.11.19. : 자연대과학관 사용승인일

- '01.10.10. : 한양사이버대학교 설립 최종인가 통보

- '17.12.28.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수립

- '25.07.24. :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신청

- '25.07.24.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관계부서 협의
⇒ 기 간 : '24.07.24.~07.31.

- '25.07.31.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기 간 : '24.07.31.~08.14. (서울시보)

붙임 1. 위치도 및 전경사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도(안).  끝.

   ※ 작성자 :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노송이 (☎ 2133-8413)



붙임 1   위치도 및 전경사진
 □ 위 치 도

 □ 전경사진



붙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도(안)



 

























 









 


